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B블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 입점자 모집공고
▣ 본 건축물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2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과 - 2680호 (2024.01.17)로 신고 수리
▣ 공급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324-6번지 일원(제일풍경채 계양위너스카이 B1블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
▣ 대지 면적 : 전체 22,779.8000㎡ 중 근린생활시설 대지지분 764.1530㎡   
▣ 건축물 연면적 : 전체 89,145.6157㎡ 중 근린생활시설 2,253.7068㎡   
▣ 공급 대상 : 지상 1~2층, 2개동, 근린생활시설 37개 호실 공급
▣ 주차 대수 : 총 주차대수 732대 중 근린생활시설 23대
▣ 공급 면적 및 금액(내정가)                                                                                                                    (단위 : ㎡, 금액 : 원)

구분 계약면적
대지지분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최저 입찰기준가

동 층 호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

근린 
생활 
시설 
A동

지상 
1층

A-101 47.9000 17.2493 65.1493 22.8478  186,440,000  259,600,000  25,960,000  472,000,000 
A-102 50.2950 18.1117 68.4067 23.9902  197,500,000  275,000,000  27,500,000  500,000,000 
A-103 47.9000 17.2493 65.1493 22.8478  188,415,000  262,350,000  26,235,000  477,000,000 
A-104 82.0722 29.5551 111.6273 39.1477  230,296,000  320,640,000  32,064,000  583,000,000 
A-105 41.7470 15.0335 56.7805 19.9129  159,185,000  221,650,000  22,165,000  403,000,000 
A-106 42.1300 15.1714 57.3014 20.0956  161,555,000  224,950,000  22,495,000  409,000,000 
A-107 42.1300 15.1714 57.3014 20.0956  161,555,000  224,950,000  22,495,000  409,000,000 
A-108 42.1300 15.1714 57.3014 20.0956  161,555,000  224,950,000  22,495,000  409,000,000 
A-109 42.1300 15.1714 57.3014 20.0956  161,555,000  224,950,000  22,495,000  409,000,000 
A-110 40.2150 14.4819 54.6969 19.1822  154,050,000  214,500,000  21,450,000  390,000,000 
A-111 44.0450 15.8611 59.9061 21.0090  176,565,000  245,850,000  24,585,000  447,000,000 

지상 
2층

A-201 50.4000 18.1496 68.5496 24.0403  107,045,000  149,050,000  14,905,000  271,000,000 
A-202 38.6000 13.9003 52.5003 18.4118  90,060,000  125,400,000  12,540,000  228,000,000 
A-203 38.6000 13.9003 52.5003 18.4118  90,060,000  125,400,000  12,540,000  228,000,000 
A-204 54.5034 19.6272 74.1306 25.9976  108,230,000  150,700,000  15,070,000  274,000,000 
A-205 37.7140 13.5812 51.2952 17.9892  83,345,000  116,050,000  11,605,000  211,000,000 
A-206 38.0600 13.7058 51.7658 18.1543  84,135,000  117,150,000  11,715,000  213,000,000 
A-207 38.0600 13.7058 51.7658 18.1543  84,135,000  117,150,000  11,715,000  213,000,000 
A-208 38.0600 13.7058 51.7658 18.1543  84,135,000  117,150,000  11,715,000  213,000,000 
A-209 38.0600 13.7058 51.7658 18.1543  84,135,000  117,150,000  11,715,000  213,000,000 
A-210 36.3300 13.0828 49.4128 17.3291  80,185,000  111,650,000  11,165,000  203,000,000 
A-211 39.7900 14.3288 54.1188 18.9795  83,345,000  116,050,000  11,605,000  211,000,000 

근린 
생활 
시설 
B동

지상 
1층

B-101 44.0691 21.0904 65.1595 21.0205  176,960,000  246,400,000  24,640,000  448,000,000 
B-102 42.1300 20.1625 62.2925 20.0956  161,555,000  224,950,000  22,495,000  409,000,000 
B-103 42.1300 20.1625 62.2925 20.0956  161,555,000  224,950,000  22,495,000  409,000,000 
B-104 42.1300 20.1625 62.2925 20.0956  161,555,000  224,950,000  22,495,000  409,000,000 
B-105 41.7704 19.9903 61.7607 19.9241  159,185,000  221,650,000  22,165,000  403,000,000 
B-106 33.5655 16.0637 49.6292 16.0104  134,300,000  187,000,000  18,700,000  340,000,000 
B-107 48.5891 23.2535 71.8426 23.1765  181,305,000  252,450,000  25,245,000  459,000,000 
B-108 43.9638 21.0401 65.0039 20.9703  177,355,000  246,950,000  24,695,000  449,000,000 

지상 
2층

B-201 39.7900 19.0426 58.8326 18.9795  83,345,000  116,050,000  11,605,000  211,000,000 
B-202 38.0600 18.2146 56.2746 18.1543  84,135,000  117,150,000  11,715,000  213,000,000 
B-203 38.0600 18.2146 56.2746 18.1543  84,135,000  117,150,000  11,715,000  213,000,000 
B-204 38.0600 18.2146 56.2746 18.1543  84,135,000  117,150,000  11,715,000  213,000,000 
B-205 37.7140 18.0491 55.7631 17.9892  83,345,000  116,050,000  11,605,000  211,000,000 
B-206 54.9257 26.2861 81.2118 26.1990  108,230,000  150,700,000  15,070,000  274,000,000 
B-207 46.2000 22.1102 68.3102 22.0370  102,305,000  142,450,000  14,245,000  259,000,000 

■ 공통 사항
•상기 호수의 표기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상기 전용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호실 내 기둥 등은 전용면적에 포함됨.
•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법정 표시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평형 환산방법 : 면적(㎡)×0.3025 또는 면적(㎡)÷3.3058)
•상기 실별 대지지분 면적은 준공 후 확정측량 및 공부정리 절차에 의해 부득이하게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및 실제 시공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등기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대지지분 및 전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각 호실당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연면적 비율에 따라 분할되었으며, 상가 호실별 대지지분은 근린생활시설의 총 대지지분을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상기 호실별 분양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각 실별 공히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미포함된 가격임.
•본 공고에는 “근린생활시설 = 단지 내 상가”, “상가 = 점포, 호실”, “계약자 = 입점자” 등으로 표기가 혼용 표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별도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 전용 출입구를 사용하여야 함.
•분양목적물이 포함된 전체 근린생활시설 레벨에 따라 일부 분양목적물간 단차 발생으로 통합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통합사용 가능 점포 : B동 106~108호)
•분양목적물을 포함한 전체 근린생활시설 부지의 레벨차에 따라, 각 분양목적물(상가)의 전면출입부 및 바닥 높이, 실내 천정고는 상이함.
•상가 인근 도로, 인도 등은 그 형상, 패턴, 색상 등이 견본주택 내 전시된 단지 모형과 다를 수 있음.

▣ 점포별 시설용도(주택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제2호)
- 주택법 시행령 제7조의 복리시설의 범위 중 근린생활시설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고시원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함)

시설 용도 권 장 용 도

근린
생활
시설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등 (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은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등(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바닥면적 합계 30㎡ 미만)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500㎡ 미만), 종교집회장(500㎡미만)
- 사진관, 표구점, 일반음식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등
- 휴게음식점·제과점(바닥면적 합계 300㎡이상)
-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 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500㎡ 미만]
- 독서실, 기원/체력단력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놀이형시설(500㎡ 미만)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단, 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다중생활시설은 제외, “다중생활시설”이라 함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업원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한다)

※ 상기 업종은 예시에 불과하며, 입점 업종에 대한 관할관청의 인·허가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의 제한이 존재하는 시설이 있으니, 관련 법령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금지시설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개점할 수 없으니 필히 확인 후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함.

1. 일반게임제공업소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로서 청소년보호법령상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아니한 업소는 허용됨
3. 사행행위영업
4.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5. 비디오물감상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실
6. 노래연습장
7. 무도학원 및 무도장
8.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9.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10.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11.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
12. 기타 청소년보호법령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및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되어 있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시설

▣ 공급 방법 : 일반경쟁입찰방식(최고가 낙찰)

▣ 입찰자격 및 입찰 방법 
•입찰자격은 제한 없음. 단, 입찰자 1인(법인포함)의 최대 입찰 개수는 3개 호실까지로 한정함
•입찰희망점포를 지정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한 각 점포별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하여야 함
•입찰보증금은 각 점포별로 일천만원(\10,000,000원)이며 아래 지정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현금수납 불가)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계좌 NH농협은행 301-0334-8631-81 한국자산신탁㈜

•입찰금액은 최저입찰기준가 이상으로 십만원 단위까지만 기재하고 십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여야 함.
•입찰은 해당시간까지 입찰서류를 입찰봉투에 넣으신 후 지정된 입찰함에 투찰하여야 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개찰 전/후를 불문하고 취소·교환·변경할 수 없음.
•입찰희망금액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고가 입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이오니, 입찰희망금액 결정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입찰자가 입찰 시 제출한 은행계좌로 해당금액을 반환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낙찰자 결정방법
•최저입찰기준가 이상으로 유효한 입찰을 한 자를 대상으로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동일금액의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입찰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입찰금액이 최저입찰기준가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함.
•입찰가격이 최저입찰기준가 미만일 경우에는 유찰로 하며, 재공고 없이 유찰된 점포 및 미입찰 호실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공급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임의로 분양함.
•입찰자 1인(법인포함) 최대 입찰 개수(3개 호실)를 초과한 낙찰에 대해서는 제한될 수 있음.

▣ 공급(입찰)일정 및 구비서류
(1) 입찰(접수) 일시 및 장소  

입찰(접수) 일정 입찰 일시 개찰 일시 입찰 장소

2024년 01월 18일(목) 10:00 ~ 15:00
2024년 01월 18일(목) 15:30 이후

※ 입찰 서류 접수 완료 후 개찰 예정으로 개찰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45-3

(제일풍경채 계양위너스카이 견본주택)

※ 입찰보증금은 15:00시까지 계좌로 납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함.
※ 입찰서류 접수로 인해 개찰시간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2) 입찰 참여시 구비서류 

공통 서류
① 입찰 보증금[점포당 각 일천만원(\10,000,000원) 지정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현금수납 불가)] 
② 입찰등록신청서(사업주체 소정양식) 1부 
③ 입찰보증금 환불 신청서(사업주체 소정양식) 1부

본인 입찰시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등] 
②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 1통 
③ 인감증명서 1통 
④ 인감도장 
⑤ 입찰보증금 반환 통장 사본(본인 명의)

법인 입찰시

①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 인감도장 
④ 법인 인감증명서 1부 
⑤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⑥ 법인명의 환불통장 사본 1부(입찰 호실당 1부)

대리인 입찰시 
(배우자 포함)

※ 상기 본인(법인 입찰 시 법인대표) 입찰서류 외 
①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② 대리인 도장 
③ 입찰자 본인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가 첨부된 위임장 1통(사업주체 소정양식)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신청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제출·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반환
1) 입찰보증금 및 납부계좌

입찰보증금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환불일정

일천만원(\10,000,000) NH 농협은행 301-0334-8631-81 한국자산신탁㈜
2024년 02월 01일(목)예정

※ 낙찰자결정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환불

※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외 타계좌 납부 시 입찰신청 불가함.
2)  입찰보증금은 입찰자 중 낙찰자의 계약 체결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에게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입찰자가 입찰 시 제출한 은행계좌로 해당금액을 반환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제 1금융권 자유입출금식 통장 이

외의 기타 제2금융권, 증권계좌, 주택청약통장 등은 환불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1금융권 자유입출금식 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할 것. 계좌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를 기재·제출하여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체는 일절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3)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 분양대금으로 전환되며 반환되지 않음.
4)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보없이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사업주체에게 귀속되며 해당 상가는 제3자에게 임의 공급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5) 낙찰자 선정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체는 낙찰자 선정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사업주체로 귀속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결 일정 및 구비서류
1)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계약체결기간 계약체결 장소

2024년 01월 19일(금) 10:00 ~ 16: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45-3(제일풍경채 계양위너스카이 견본주택)

2) 계약 체결시 구비서류

구 분 구비 서류

공통 서류 ① 계약금 및 입찰보증금 납부 영수증

본인 입찰시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등] 
②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 1통 
③ 인감증명서 1통 
④ 인감도장 
※ 미성년자 계약시 가족관계증명서, 자납확인서 등 기타 필요 서식이 추가 될 수 있음. 

법인 입찰시

①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 인감도장 
④ 법인 인감증명서 1부 
⑤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대리인 입찰시 
(배우자 포함)

※ 본인(법인 입찰 시 법인대표)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시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①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② 대리인 도장 
③ 계약자 본인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가 첨부된 위임장 1통(사업주체 소정양식)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본인이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금은 아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하며,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입으로 인정하지 않음.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일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추어 준비하여야 함.

▣ 분양대금 납부 시기 및 방법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50%)

납부일자 계약 시
1차 2차 3차 4차 입점 지정일

24.04.19 24.08.19 24.12.19 25.04.18 기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낙찰가납부비율 내정가의 10% 내정가의 10% 내정가의 10% 내정가의 10% 내정가의 10%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고, 공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이후 은행 최초영업일 기준으로 함.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따라 연체요율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입점 지정일은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 지정일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입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농협은행 301-0334-8631-81 한국자산신탁㈜

※ 상기 예금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음.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에 해당하지 않음.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은 계약 시 제출 (분양사무실 현금 수납 불가) (예 : A-101호실 당첨자 홍길동 → A101홍길동)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관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예정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신용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정부 정책 및 금융권 사정에 따라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가 아니며, 계

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출 금융기관을 알선해주지 못하더라도 계약자는 이를 이유로 분양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없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금융 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호수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의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집단대출의 제한 등), 금융 정책, 금융기관의 내부규정 또는 계약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대출 불가 등으로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분양
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회차별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중도금 약정일, 약정금액 등을 계약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및 제반수수료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납부 및 부담해야 합니다.
•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금융권의 대출 부적격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계약서 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분양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별도로 계약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자가 분양대금 미납 시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하여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계약자는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금융 관련 정책 및 대출기관의 규정 등으로 재외동포 및 외국인 등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이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자금을 조달하여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중도금대출신청 관련 안내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미신청, 지연신청” 또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따른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사업주체 또는 해당 은행의 사정에 따라, 중도금대출은행이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와 금융기관 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만기 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입점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금융기관 간 사전 협의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보증에 의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알선 된 경우 계약자가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사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대위 변제를 요구하여 사업주체가 이를 이

행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였더라도 보증서 발급 불가, 대출한도 부족, 신용상의 문제 등 대출 결격사유가 발생(또는 발견될)할 경우 대출이 실행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

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공사감리자의 공정 확인, 정부대책 및 당사와 대출 금융기관간 협의 내용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일자가 변경 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이를 통보 할 예정입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사업주체가 선정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안내 예정임)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

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

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분양대금 미납부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총 분양대금(내정가)의 10% 상당의 금액인 계약금을 완납한 후에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대출이 불가한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점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 전환 시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중도금 대출 신청 및 기표로 인하여 계약자의 신용등급이 하향 될 수도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와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조건부 무이자 안내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대출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나 계약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대납하기로 한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조항을 계약자가 수용하고 이행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여 사업주체가 대납(이하 “조건부 중도금 무이자”라 한다)함. 
  ①  조건부 중도금 무이자 시행기간(대납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점지정기간 개시일의 전일 까지 이며, 이후 입점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납부하고 약정일 이내 상환하여야 한다. 이때 입점지정기간 (입점예정일과 다를 수 있음)은 공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사업주체가 정하여 계약자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따르기로 합니다.
  ② 계약자는 조건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이후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조건부 중도금 무이자 지원혜택은 무효로하고 해제(해지)일 즉시 사업주체가 대납한 대출이자액(이하 “대납이자액”이라 한다.)을 변제상환 하여야 합니다.
  ③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주체는 조건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자는 입점지정기간 만료일 익일에 대납 이자액을 사업주체에게 변제상환하여야 한다. 이때 입점 잔금 등과 함께 대납이자액을 완납하여야 잔금의 완납으로 봅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점지정기간 내에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 계약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관련 규정에 반하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하여 선동 또는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및 잔금의 대출과 관련하여 알선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있어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니 계약자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충분히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람.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대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계약 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하시기 바람.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분양권 전매 및 권리양도
•계약금(총분양 내정가의 10%)을 납부하기 전에는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며 전매 가능 일은 추후 사업주체에서 공지 예정입니다. 
•분양권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 시책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금 연체시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나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이행 및 사업주체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분양자(매도인)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입점예정일 : 2025년 08월 예정
•실 입점일이 입점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 입점일에 납부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환불
(1) 환불 일시 : 입찰보증금 반환 구비서류 제출 및 확인 후 10일 영업일 이내(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음)
(2) 환불 방법 : 입찰 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환불용 계좌로 무통장 입금(환불 시 입찰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없음)

■ 계약 시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공급계약서와 기타 홍보자료(리플렛, 홈페이지 등)가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를 우선하며, 공급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모집공고에 준함.
•각 호실별 전용면적은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호실별로 내부에 내력벽(골조)이나 일부 기둥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로 인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입찰신청자는 모집공고, 유의사항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신청 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입찰신청자는 모집공고, 관계도서 및 주요 계약 조건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입찰 전 단지 여건(단지 내 편의시설, 보행통로 등)을 반드시 파악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입찰자는 해당 호실의 면적과 운영될 호실의 필요면적을 사전에 확인 및 점검하시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 입점 예정 업종의 필요면적 불충분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입찰보증금 반환, 계약의 취소, 분양대금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없음. 
•상가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안전성 등 현장 여건상 내부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이 경우 외부에서 현장 확인하여야 함),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으로 추후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공급면적 표시 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람. (평형 환산 방법 : 면적(㎡)×0.3025 또는 면적(㎡)÷3.3058)
• 각 시설별 전용면적 비율에 의해 대지지분이 분할되어 있으나 대지가 별도 구획된 것은 아니므로 상호간에 임의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향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고,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음.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으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에 대해 정산하지 아니하니 계약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상가 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및 실제 시공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등기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제기 및 피해보상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다.
•단지 주변 공동주택용지, 준주거지역, 주차장용지, 상업용지 등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판매시설 등의 건축사용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람.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점일과 관계없이 관계기관의 인허가 및 사업 일정에 의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영업허가를 득해야 하는 업종(예: 공인중개사사무소, 담배영업권취득 등)은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점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영업허가 가능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

라며, 이후 인허가 등 취득 불가를 이유로 계약의 취소, 해제 등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분양 질서를 해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해당 호실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당사에 귀속되며 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점포 내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착공 후 현장의 여건이나 지반 현황 등의 상황에 따라 구조, 성능, 상품개선을 위해 관련 법(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자의 동의 없이 건축주가 설계변경(면적변경, 입면, 층고 변경, 사용 및 환경성 향상을 위한 공법 등을 포함) 및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단지 주변 각종 시설(기반 시설,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안내책자 등에 표시된 근린생활시설 주변 현황(도로 및 진입로, 도시계획시설,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단지 레벨, 경사, 조경, 건물 입면/배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장 및 제한사항을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추후 사업주체에 모든 민원제기 및 보상 요구를 제기할 수 없음.
•인근 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근린생활시설의 명칭, 표시, 외부색채 및 경관조명, 교통시설물 등의 계획은 현재 계획 및 예정 사항으로 관계기관의 심의 및 합의 결과에 따라 입점 시 본 공고와 상이할 수 있음.
•아파트 단지명, 단지 내 명칭, 호실 번호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공용부분 냉난방 전기료, 상하수도, 위생 등의 부과 원칙은 관리규약을 따름.
•분양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부동산 중개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무관한 사항임.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대출 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모든 부동산 계약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

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모든 부동산 계약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모든 분양권 매매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계약포기나 계약해제 점포는 공급자가 임의로 점포구획(호수 및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담당세무서에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환

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없을 시 계약자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되며, 세금계산서 최초 발행 이후 변경시 유선으로 접수 후 관련서류를 서면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상가 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상가관리, 영업 인허가 및 용도변경 등)와 인허가에 따른 시설 추가사항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상가의 대지는 아파트 대지에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전체 대지 내 일정 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음. 건축물대장 등록업무지침에 따라 최초 건축물대장 등록 시 상가의 세부용도(업종)가 지정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세부용도(업종)지정에 협조하여야 함.
•취득세는 납부 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및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입찰자 및 낙찰자는 동 단지 내 상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로 운영하여야 하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용도 제한 업종이 있으니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인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며, 계약자는 해당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미납부 및 기타행정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단지 내 상가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은 해당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조례, 규칙, 지구단위계획 및 당사가 해당 지자체에 제출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옥외광고물 설치 전에 해당 지자체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승인 후 설치해야 하며, 이로 인한 분쟁(입

점자 상호 간의 분쟁 등)에 사업주체는 일체 책임이 없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 및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입점자는 집합건물 외벽 등 공용부분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집합건물관리단에서 결정해야 하고, 관리인의 승낙을 얻어서 간판을 설치해야 함.
•학원, 교습소 등의 용도로 개업을 하고자 하는 입점자는 관할 교육청의 최소면적, 용도 등의 각종 등록, 인허가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영업 업종은 법으로 허용된 사용 용도 내 업종으로 개점하여야 하며, 입점 시 및 입점 후의 업종중복에 대하여는 입점자 상호 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공급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음.
•상가와 인접 동의 입주자들로부터 상가영업과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 소음 및 냄새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가영업과 관련한 민원은 입점자가 해결하여야 함.
•점포의 용도변경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안에서만 가능하며 당해 인허가 관청에 문의하여야 함.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조의 파업과 태업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점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점 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고, 이에 대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시공자 현장사무실을 사전 방문하여 설비 및 전기 등 공사 관련 사항에 대한 협조를 받아야 함.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근린생활시설 내부 및 외부에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홍보용 현수막 및 홍보물 등 또한 설치할 수 없음.
•잔금 완납 시 전기 검침을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자에게 확인하고, 한전 및 인천광역시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하여 수급자 명의변경을 진행하여야 함.
•입점 지정일 이후 발생되는 모든 관리비는 입점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내정가, 분양시기/방식, 근린생활시설의 통합 또는 개별 분리 등은 사업주체가 임의로 분양함.
• 근린생활시설 일부 호실은 공사 시행 중에 ‘상가 분양을 위한 분양사무실 및 준공을 위한 현장사무실(안전교육장, 시험실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사전 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본 사실을 바탕으로 계약의 취소 또는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 설계 사항
 [건축, 조경, 토목에 관한 사항]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규정에 의거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능력은 수정메르칼리 진도등급 Ⅶ-0.204g임.
•지상주차장, 공용공간, 조경공간 등은 실제 시공 시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호실의 기타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인근 도로 등에는 관계기관의 계획에 의해 식수대 설치 및 도로 중앙부 안전지대에는 무단횡단 방지용 분리대, 가감속 차로와 접한 인도는 안전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차도에 면한 보도의 식수대에는 관목류 및 가로수가 식재될 예정이며, 현황 전주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어떠한 문제 및 이의를 사업주체에게 제기할 수 없음.
•준공시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되지 않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 될 수 있으며, 기존 신호등 및 횡단보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홍보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되는 각종 외부시설(도로망 등의 기반시설 등)은 관계기관 및 지자체 해당 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및 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수인하여야 함.
•구획된 근린생활시설 주차공간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단지 서측 지상주차장에 별도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 전용주차장은 23대(장애인 주차 2대 포함)임.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두께 등은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각 호실별 천정/바닥 마감재는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음.
•사용승인 이전에는 점포 내·외부에 시설물 및 홍보물 부착 등을 설치 및 요구할 수 없음.  
•각 호실의 벽은 경량벽체, 골조벽으로 시공됨. 점포 간은 경량벽체로 구분이 됨.
• 각 호실 점포사이 벽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의철거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철거 가능 여부에 대하여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함. 벽체 철거 후 영업 시 각 점포사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 전면부 또는 후면부 인도의 경우 단차로 인한 계단이 설치 될 수 있으며, B동 관리사무소 앞 보도블럭 단차로 계단 및 경사로 램프 설치로 인한 난간대가 형성될 수 있음.
•단지 경계부 또는 근린생활시설 정면과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호실별 평면이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호실별 평면을 확인하시기 바람.
•각 호실의 내부 바닥은 콘크리트 위 PVC타일, 벽체는 도장, 천정은 무석면텍스로 마감되어 있으며, 외부는 외장형타일 / 석재 / 알루미늄 시트 등의 혼용으로 마감되며, 적용 범위는 현장 여건에 의해 확대 적용될 수 있음.
•각 호실별 바닥마감 레벨과 보도블록 레벨과의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애인 출입 등을 위한 설비는 입점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오니 이점 양지하신 후 입찰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함.
• 본 분양목적물의 천장고, 층고 및 레벨은 인접도로 및 공공보행통로의 경사 및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레벨, 보행통로 및 건축설비 등 현장여건에 따라 천장고, 층고 및 레벨이 일부 변경 될 수 있고, 일부 경사로 또는 계단이 설치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A동과 B동 101호 측면 D.A로 인하여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각 호실별 전면 입구쪽 장애인협회 준공사항(구배1/18)으로 인해 우천시 우수가 조속히 외부 도로쪽으로 빠지지 않을수 있음.
•일부 호실 내부에는 내력벽(골조) 및 기둥이 존재할 수 있으니 평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호실별 출입문은 근린생활시설 전면부에 1개 시공되며, 호실별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추가 설치 또는 해체를 요구할 수 없음.
•별도의 방화 셔터와 방화석고 보드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간판의 규모 형태는 관련 법규 허용 범위 내 입점자가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적법하게 부착하여야 함.
•호실별 간판은 근린생활시설 전면부 상단에 부착 위치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된 위치 외 설치하는 것은 불가함. 
•근린생활시설 A동 104호와 105호, 204호와 205호 사이, B동 105호와 106호, 205호와 206호 사이에 화장실, 공용홀, 계단실이 위치하여 인근 호실은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근린생활시설 외부 벽부등에 대한 추가 설치, 변경, 제거 요청을 할 수 없으며, 개별 사인물(간판 등) 외 근린생활시설 전체 안내용 사인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사인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근린생활시설 입점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함.
•단지 내·외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 조경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점포 전면 내력 기둥과 근린생활시설 인근 공공조경 및 조경계획으로 인한 식재 또는 가로수 설치로 상가의 일부가 수목으로 가려질 수 있으며, 상가의 영업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고하여 이전 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음.
•단지 주변 도로인접 또는 단지 내 공용공간 설비(실외기 등)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온풍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 상가 층 및 아파트 건물의 외부 입면디자인과 마감재 변경 및 기타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전기, 설비 시설에 관한 사항]
•각 점포별 계약전력 및 수도는 기본용량만 공급하며 입찰 및 공급계약 전에 공급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람.
• 도시가스배관은 상가 배면부 또는 복도의 천정을 통하여 각 상가 개별호실 입구 앞까지 분기배관만 설치(캡처리 마감)되며, 가스계량기설치 및 각 호실 내 필요장소로 연결하기 위한 추가배관에 대한 비용은 각 상가 입점자의 부담으로 함. 공급신청, 각종 인허가 사항, 계량기 설치비, 

가스시설 분담금은 계약자(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함. 또한 일부 각 개별 호실의 천정 내부로 시공되는 도시가스 주배관이 시공됨을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공사여건에 따라 상가 전면 상부로 도시가스 배관이 노출되어 지나갈 수 있으며, 상가 천정 내부에 타 호실 및 상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 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호실별 전기 인입은 3상4선식 380/220V, 전기용량은 전용면적에 따라 호실별 다르게 계획되어 있으며, 점포별 증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입주회의 관리주체와 협의 후 한국전력에 추가 전기사용 신청, 한전의 책임분계점에서 점포까지 상가 입점자 부담으로 증설할 수 

있음. 단, 한전내규 기준에 따라 저압신청기준용량이 초과할 경우 전기증설이 불가하니 해당 업종의 입점이 제한될 수 있음.
•한전 전기수용 75kw이상 시 전기안전관리자는 자체 (근린생활시설 자치 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하여야 함.
•급수배관은 각 호실 천정 내 계량기 및 차단밸브까지 시공되어 있으며, 각 호실 내 필요장소를 연결하기 위한 추가배관에 대한 비용은 입점자 부담으로 함.
•급수요금은 상가 외부에 설치된 주 계량기의 검침에 의해 관할 상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하며, 상가별 사용량과 상가 계약자간의 협의에 의해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량이 포함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계약자는 설치하는 에어컨 사양과 배관 거리 등 특성에 따라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 성능 효율이 저하되거나 원활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에어컨 설치 전 사양, 배관 거리 등을 고려하여 실외기 설치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설치 위치는 실시공시 위치조정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냉난방 에어컨 설치를 위해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 시 이와 관련한 소음 등의 민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급주체와 무관하며 관련된 민원 해결은 입점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정육점, 슈퍼마켓, 세탁소 등 대용량의 전기를 사용하는 업종은 전기공사를 추가로 상가 분양자 또는 입점인이 별도의 비용으로 스스로 시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함.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전력량에 추가적으로 증설을 하는 경우 전력 증설을 위한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전력 증설 시 안전관리자 선임 및 향후 입점자가 증설 공간 확보와 비용을 부담해야 함.
•각 호실별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음. (2개 호실을 격벽 없이 사용할 경우 분전반 1면만 설치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내 별도 환기시설 및 냉난방, 급탕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간판 설치를 위해 전면부에 외부 전선이 노출되어 있으며, 각 호실 분전반 안에 간판용 전용 차단기(24H 타이머)가 시공될 예정임. 
•근린생활시설 외부에 별도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지정되어있지 않으며, 관리사무소 및 입점자가 별도 위치 지정 및 협의하여 사용하여야함.
•상가 복도 내 소화전 및 화재수신기 등 소방시설이 노출형으로 설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B블록 단지 내 상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5612024-101-0000200호 \ 6,153,000,000원 해당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주식회사 인천계양효성피에프브이 제일건설 주식회사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102호(수기동, 제일오피스텔)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 가동 2층

등록번호 200111-0569827 135811-0093658

▣ 견본주택 홈페이지 : https://gy-jeil.co.kr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45-3번지(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견본주택)
▣ 현장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324-6번지 일원 
▣ 분양문의 : 1588-7878   
※ 본 근린생활시설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근린생활시설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